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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xploratory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local governments 

without residents’ autonomy councils and draws implications for future institutional 

expansion and legalization. Using municipal-level statistical data, the analysis 

focuses on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fiscal factors—including aging ratio,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urbanization level, fiscal self-reliance, and 

population density—while also assessing the role of mayoral policy commitment.

Results show that non-adopting municipalities tend to have higher aging levels 

and lower economic activity, urbanization, and population density.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s population aging as the strongest constraint, whereas population 

density and mayoral commitment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doption rat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flexible institutional design that accounts 

for local structural disparities in future policy development.

□ Keyword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Local Self-governance, Residents’ 

Autonomy Councils, Explorator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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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민선 지방자치 30년, 다가올 지방자치의 미래는 이제 우리 사회의 특성과 가치에 부합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찾아 맞춤형의 지방자치로 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의의 중심에

는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3개의 요소 중 하나인 ‘주민’이 있다. 지방자치 초기, 주민의 역할은 

‘정책의 수혜자’라는 수동적인 관점에 머물렀지만, 점차 지역의 의제(agenda)를 형성하고 정

책･사업 프로세스 전반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동적 관점의 행위주체로 전환되

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의 시작으로부터 국내에서는 단체자치-주민자치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주민

자치가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자리매김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

회가 도입된 시점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시기는 IMF 이후 행정 효율화를 강조하면

서 지역사회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효율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

이 강화되던 때이기도 하다. 그 결과 정부주도로 시작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입은 실질적인 주민의 권한 강화보다는 형식적인 참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이후 사회적으로 주민참여와 공동체활성화 필요성과 주민의 자치

의식 제고로 인해 2013년 주민자치회의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된 목표와 운영방식을 가

지게 되었다. 특히 초기에 제시된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모델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단체자치

와 주민자치를 결합하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포함되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해 작은정부, 정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주

민참여확대와 풀뿌리민주주의와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강화의 이념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시범실시를 위해 채택된 모델은 그중 가장 혁신성이 적고, 기존 제도와 

유사한 형태였기 때문에 현재 각 지역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선택적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뚜렷한 차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지역 역시 존재한다. 그간 주민자치회의 제도 

개선 및 법제화를 둘러싸고 학술적 논의와 입법 시도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선행연

구를 살펴볼 때, 전국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의 분포를 조사하고, 지역간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미하다. 개별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해외사

례분석을 통한 제도적 제안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전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주민자치회 미설치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민자치회 미설치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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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위해,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가구비율, 도

시화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인구･사회적 요인 및 지역의 재정역량 

요인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미설치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상대적 영향력을 도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선행연구에서 핵심적 영향요인으로 언급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심층연구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탐색적 연구

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Ⅱ. 주민자치회: 제도 및 이론적 논의

1.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의 개념사를 연구한 김현(2024)의 연구에 따르면, 주민자치의 개념은 지방자치를 

둘러싼 역사적 흐름과 함께 정립되어 왔다고 본다. 일본 모로오카 아키토(諸岡慧人)에 따르면, 

주민자치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 이외의 국가행정사무를 일반국민에게 맡기

는 제도”로, 1950년대 해방 이후 분단 상황 속에서 ‘주민자치’로 표현된 것으로 언급된다(諸

岡慧人, 2023; 김현, 2024 재인용).

같은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개념에 대한 가장 일반화된 정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이분법적 구분을 기초로 한 독일 공법학적 뿌리로부터 온다는 것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기

술되고 있는 정설이다(조재승, 1955; 정인홍, 1956). 우리의 지방행정제도가 법제도적으로 

단체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1)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과 분단, 민주화 

등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함께 하면서, 사회적으로 단체자치-주민자치 간의 개념적 경쟁과 제

도화 과정이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개념은 학술적 차원뿐만 아니

라, 국내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경쟁･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1957년 『지방행정』에 게재된 “지방자치법 해설”에서는 ‘단체자치’를 대륙에서 연원하는 자치로, 영미에

서 비롯된 자치를 단순히 ‘주민자치’로만 표현했다(조재승 1957; 김현, 2024 재인용). 또한 헌법재판소

는 지방자치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주민자치’와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적 독립단

체의 존재를 전제로 그 단체의 의회와 기관이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9.3.26. 선고 2007헌마847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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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개념의 진화는 곧 ‘지방자치의 민주화’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김현(2024)은 주민

자치가 1950년대 이후 “대의 민주적 시각에서 직접･참여 민주적 시각으로 이행한 정치사회

적 기표(signifiant)”라고 규정하며,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민주주의 인식의 패러다

임 전환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주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한 행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로 의미가 확장되면서, 주민자치는 대의제 보완수단이 아닌 민주

주의의 실질적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이념적 토대는 궁극적으로 ‘주민주권(residents’ sovereignty)’

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김순은(2012)은 지방자치를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형태”로 규정

하고, 주민이 지역사회 정치･행정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이 아닌 주민의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의 확산과 

맞물려,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개념적･제도적 재정립의 필요성을 촉발하였다.2)

그러나 대의제의 보완을 위해 채택되는 주민자치조직은 법･제도적으로 다소 모호한 위치에 

있다. 문상덕(2017)은 주민자치조직을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조직뿐 아니라 주민 스스로 구

성한 비공식적 조직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이를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생활세계의 

거버넌스 장치”로 보았다. 즉, 주민자치조직은 단순한 행정보조체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결

사와 협력에 의해 형성되는 ‘자생적 공공성’의 공간이다. 김영수(2016) 또한 주민자치센터보다 

주민조직 자체의 사회적 실천에 주목하며, 이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안적 모델로 평가하였다.

주민자치조직은 법령에 근거해 일괄적으로 설치되는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지자체 선택에 

의해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공동체 조직까지 다양

한 형태를 가진다(문상덕, 2017). 이러한 다양성은 주민자치가 법정 제도만으로는 포착될 수 

없고, 지역사회 현실과 주민 역량에 기반해 다층적으로 실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

민자치조직의 제도적 지위가 모호한 이유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구조가 여전히 단체자치 중

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홍성우(2022)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자문기구적 

성격에 머무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자치사무 수행의 실질적 주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

지만, 여전히 행정통제와 위탁방식에 종속되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법 체

계 속에서 주민자치조직의 법적 근거와 위상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연구경향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이경미 외(2025)는 2006~

2024년의 주민자치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연구의 상당수가 정책･법제 중심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민자치를 직접민주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보다는 행정참여 또는 수직적 

2) 곽현근(2015)은 주민자치를 단순한 행정참여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질서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주민자치가 자율형(self-governing)과 협치형(co-governance)을 포괄하는 통합적 

구조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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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모델로 제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주민자치가 본래 지향하는 ‘생활공동

체 기반의 자치’가 이론적･제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민자

치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구조화 내지 제도화의 과정에 투사되면서 

상당히 복잡한 지향점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하기도 한다. 

결국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조직은 이념–제도–실천의 삼중 구조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적 토대이며, 주민자치조직은 이를 제도적으로 매개하는 장치이

자, 주민이 참여를 통해 자치를 실천하는 구체적 공간이다. 김수연(2019)은 주민자치를 ‘법제

화된 조직 형태보다 주민주권 실현의 사회적 과정’으로 규정하며, 제도의 형식보다 주민의 역

량･참여문화･사회적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주민자치 개념의 발전과 

주민자치조직의 다층적 특성은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김병준, 2022; 김필두･한부영, 2016; 행정안전부, 2023; 자치

분권위원회, 2025; Fung, 2006).

그러나 주민자치가 지향하는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조직이 어떠한 법적･행정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

석이 필요하다. 특히 1990년대 지방자치 부활 이후 등장한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가 개념적 논의를 넘어 제도적 현실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따라서 다음은 이

러한 이념적 토대를 기반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조직의 제도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1990년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김대중정부는 사회적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1998

년 100대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읍면동사무소를 축소하고 주민자치센

터를 설립하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최상현, 2016). 이 정책은 

읍･면･동사무소를 단순한 행정적 기구에서 주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

바꿈시키고자 하였는데, 이와 같은 시도는 주민자치조직의 탄생과 연계된다. 학술적 논의와 

사회운동3)이 결합된 상황에서 IMF로 인한 경제적 상황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을 열

었다고 볼 수 있다.4) 

3) 1995년부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사회는 주민자치를 주민이 지역의 운영에 직접참여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원칙과 같다고 정의하였고(이호, 2001), 대의제방식만으로는 주민자치

의 취치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하승우, 2004). 

4) 시민사회운동단체가 직접･참여 민주적 시각의 ‘주민자치’를 옹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근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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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민자치위원회는 김대중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위한 기구로 설계된 주민자

치조직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부주도로 설계되어, 읍면동단위에서 읍면동장의 영

향을 크게 받는 민간참여위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에 한

계가 있어 사실상 정부의 행정적 보조기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자치

위원회의 출범은 주민들에게는 주민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역량을 강화

해 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에 관한 수요를 형성하였으며, 정부에게는 주민참여와 주민자

치의 실천가능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의거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은 주민 참여와 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주민자치회의 핵심 가치는 ‘주민 주도의 자치’라는 기본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는 주민

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자율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다(곽현근, 2015; 김남욱, 2021; 김수연, 2019; 문상덕, 2017; 장교식, 

2018; 행정안전부, 2019). 

지역에서 주민의 자발적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주민자치’라는 명칭을 붙여 추진함에 따라 공공 

담론에서 ‘주민자치’의 사용빈도 자체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민주적 시각의 ‘주민자치’ 용례도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김현, 2024).

구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법적 

성격

/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범운영 및 광역･기초 조례 근거. 

표준조례를 참고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운영(자치조직/참여기구의 성격)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1999년 이후)･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문･협의기구(행정보조적･자문기구 성격)

설치 

단위
읍･면･동 생활권 단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단위

구성

/정수

상･하한 삭제(예시형: 10명･20명･30명 이내 등

지역 자율로 구성). 

다양성･대표성 고려 노력의무 유지

통상 20~30명 내외(지자체 자율). 이･통장 등 

지역대표 중심 구성이 보편적

위원 

자격

만 18세 이상 + 해당 읍･면･동 1년 이상 

거주(원칙). 외국인 포함 여부 등은 지자체 

자율. 당연직 위원 운영 가능(지역 선택)

해당 읍･면･동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 

대표 등. 공무원･지방의원 제외가 원칙. 

거주요건･연령은 지자체별 상이

선정 

방식

위원선정위원회 ‘둘 수 있음’(부활)

공개모집･추천 기반 선정(추첨운영위 삭제). 

예비후보 순위 자치회 결정으로 완화

동장･연합회 추천 + 공개모집 병행을 

위원선정위원회가 심의･선정하는 방식이 

일반적. 행정 비중 큼

임기

/연임･

보선

지자체 조례 자율(통상 2년, 연임 허용)

보선 절차･예비후보 운용은 운영세칙/조례로 규율

통상 2년(연임 허용). 결원 시 행정 중심 

보선이 일반적

<표 1> 주민자치회(제7차 표준조례 기준) - 주민자치위원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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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기틀이 되고 있는 ‘표준조례안’은 2014년 제정 이후 7차례 개정을 거치며 정

수 기준, 위원 자격과 선정, 운영 방식, 재정 지원, 정보공개･감사, 기능 배분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왔다. 1차 제정(2014)은 주민자치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수준이었으며, 2차 개정

(2015)에서는 정수 유형화와 함께 위원 자격을 주민등록자 외 사업장 종사자, 학교･기관･단

체장까지 확장하여 대표성 기반을 넓혔다. 3차(2017)는 시범실시가 확대되면서 정보공개 절

차, 간사 제도, 사무공간 제공, 전담공무원 배치 등 운영 기반 조항이 처음으로 정비되었다. 

4차 개정(2018)은 주민자치회 규범 변화의 전환점으로,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의무화, 성

별･사회적 약자 고려, 공개추첨 도입, 외부전문가 감사 및 결과 공개 등 책임성과 투명성 조

항이 본격 편성되었다. 이후 5차(2019)는 협의･수탁･주민자치의 기능 삼분 체계를 유지하는 

등 변경 폭이 제한적이었다. 6차 개정(2020)은 최소 정수를 3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한을 

삭제하며, 만 18세･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가능을 명시하는 등 포용성을 확대하였다. 

구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의사

결정 

장치

주민총회: 7차에서 의무 → 임의(“개최할 수 

있다”)로 완화

자치(마을)계획: 의무 → 임의(“수립할 수 있다”)

운영세칙 공개 의무 신설

주민총회 없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자문 중심

자치계획 부재. 운영세칙 공개 규정은 제한적

역할
주민자치업무(우선), 협의업무, 수탁업무. 생활권 

의제 발굴･숙의･집행 연계, 공동체 형성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문, 행정협조, 

지역행사 지원 등 보조･자문 중심

조직 

운영

간사･사무국 조문 삭제(7차). 

필요시 조례･세칙으로 보완

분과･공동추진 등은 조례･세칙으로 자율화

간사 중심의 단순 체계. 분과 설치 가능하나 

프로그램 운영 중심. 사무국 별도 규정은 드묾

정보

공개･

책임성

정보공개 조항 신설: 미공개 시 지자체가 

직접 공개 가능. 

운영세칙 공개 의무. 보조금법 준수(재정지원 시)

정보공개 규정 제한적. 보조금법 직접 준수 

명시는 드묾. 책임성･공개성 요구 수준 낮음

지자체 

지원

법인･단체 지원 규정 삭제, 대신 

주민자치교육 지원 신설. 

온라인 참여 환경 조성 등 참여 촉진 규정

행정･재정 지원 가능(공간･예산･인력), 

다만 행정 종속성 높음

대표성･

포용성 

장치

성별 편중 방지(10분의 6 초과 금지), 

다양계층 참여 노력 유지. 

당연직 허용으로 지역 특성 반영(균형 필요)

이･통장･단체장 등 직능 대표성 편중 경향. 

성별･계층 균형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함

행정

개입 

정도

제도 설계상 주민주도–행정지원 지향. 

다만 선정위원회 설치･정보공개 요청 등 

관리･책임성 장치 강화

행정주도–주민참여 보조 성격 강함

동장･행정조직 영향력 큼

핵심 

지향

주민주권･생활자치 실현 플랫폼

(숙의･공론･집행 연계, 공개･책임성 강화)

센터 운영 자문기구

(프로그램･행정협력 중심, 자치권한 제한)

주: 주민자치회 열은 2023년 제7차 표준조례(2023.05.11.)의 구성을 기준으로 정리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열

은 일반적 운영 실태･조례 경향을 요약한 비교항목임.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처: 저자 작성



 

 

3
7
1

차수
개정

일자
정수 자격 선정 운영 지원 정보공개 감사 기능 법적근거

1
2014.
07.24

위원 해촉사유 
신설

(정수 변경 없음)
- - - - - - -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제정

2
2015.
06.17

정수 유형화
(7~15명, 
10~20명, 

20~30명 중 
선택 가능)

주민등록자 + 
사업장 

종사자(신설) + 
학교･기관･단체의 

장(신설)

지역･주민･직능 
대표 추천/공모 

→ 선정
- - - - - -

3
2017.
01.31

정수 변경 없음 -
직능 범위 

확대(주민공동조직 
추천 포함)

정보공개 절차, 
간사제도 정비, 
사무공간 제공 

가능

전담공무원 
배치･전용사무실 
제공 근거 신설

주요사항에 대한 
문서회람 및 공고 

절차 신설
-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근거」 
행정안전부 고시 

반영

4
2018.
08.31

정수 
20~50명으로 

확대
-

공개추첨 도입, 
성별다양성･

사회적 약자 고려 
노력 규정, 

위원선정위원회 
폐지

주민총회･

자치계획 의무화, 
분과운영 세부화

법인･단체 지원 
가능 조항 신설

-

외부전문가 
감사 허용, 
감사결과 
주민공개 
의무 신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조항 반영

5
2019.
08.23

정수 변경 없음
“주민으로 

구성”으로 개념 
수정

-
운영 관련 변화 

미미
지원 조항 유지 -

감사 조항 유지, 
세부 조정 없음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 
3분 체계 유지

-

6
2020.
04.22

최소 30명 
이상으로 상향, 

상한 삭제

만 18세 이상, 
영주권 외국인 

포함 가능
(지역 자율)

공개추첨 유지, 
정기･임시회의 

자율화, 주민총회 
유연화

정기회의･

임시회의 자율화, 
주민총회 유연화

주민참여기구 
연계･온라인 참여 

환경 조성

정보공개 의무 
강화(자율적 
공개 유도)

-
주민자치업무를 
1순위로 재배치, 
공동체형성 추가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주민

협의체 등 
관련법과 연계 

명시

7
2023.
05.11

상･하한 삭제, 
예시형 정수

(10･20･30명 이내 
등) 도입

해당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조건 

추가

위원선정위 부활, 
예비후보 

추첨→자치회 결정 
완화, 추첨운영위 
삭제, 다양계층 
유지･당연직 
허용 가능

주민총회･

자치계획 의무 
→ 임의화, 

간사･사무국 삭제

법인･단체 지원 
삭제, 

주민자치교육 
지원･보조금법 

준수

정보공개 조항 
신설, 미공개 시 
지자체가 직접 

공개 가능

감사 조항 
유지(명문상 삭제 

없음, 공개성 
강화와 연계)

기능조항 유지, 
주민자치업무 중심 

구조 고정

보조금법 준수,
정보공개 관련 
법률과의 연동 

강화

주: 1~7차 표준조례안을 요약정리함.

출처: 저자 작성

<표 2> 표준조례안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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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자율화, 비상 시 주민총회 유연화, 온라인 참여 기반을 규정하며 접근성과 상황 대응

성을 높였고, 주민자치업무를 기능 조항의 최상단에 배치해 생활자치 중심 구조를 명확히 했

다. 7차 개정(2023)은 정수 상･하한 폐지와 예시형 기준 제시, 1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위

원선정위원회 부활, 자치계획･주민총회의 임의화, 간사･사무국･법인단체 지원 삭제 등으로 

운영 부담을 축소하는 대신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반면 정보공개 조항 신설, 미공개 시 

지자체 직접 공개, 감사 공개성 강화를 통해 책임성 확보 장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요컨대 표준조례는 초기의 정수･자격 중심에서 출발해, 2018년 이후 주민총회–자치계획–

감사–정보공개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 2020년 이후에는 연령 하향, 외국인 참여, 온

라인 기반 등 포용성과 접근성을 확대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주민자치 고도화의 상징인 

주민총회 임의화와 간사･사무국 조항 삭제에 따른 행정지원 약화로 인한 실행 동력 저하의 

문제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표준조례 개정사는 대표성･책임성･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강해 온 과정이지만, 전

국적 통일성과 지역 자율성 보장 사이의 긴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제도 발전의 ‘과도기적 성

격’을 보여준다. 

3.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설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 주민자치회에 관한 선행연구 의 경향과 한계 

주민자치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2000년대 초 주민자치센터의 제도화를 기점으로 본격화되

었다. 초기 연구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프로그램 참여, 주민교육, 주민의식 변화 등 참

여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었으며(최근열, 2002),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전

략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연구의 관심은 제도설계, 

운영모델, 법제화로 이동하였다. 김순은(2012)은 주민주권론을 제시하며,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다. 김찬동(2014)은 일본 사례를 통해 한국형 주민자치제도의 설계 원

리를 제시하였으며, 최근열(2014)은 전국 시범지역을 분석하여 협력형･통합형･주민조직형 운

영모델을 체계화하였다. 이병렬･이종수(2015)는 시범실시 과정의 한계를 법적 근거의 미비, 행

정조직 종속성, 재정지원 부족으로 진단하며 법률 제정과 자율적 거버넌스 확립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곽현근(2015)은 주민자치를 참여민주주의 실현 장치로 재정립하였고, 문상덕(2017)

은 제도화 방향을 법･제도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주민자치회 법제화 논의를 심화하였다.

또한 지역별 사례를 바탕으로 시범운영사례에 대한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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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적으로 서재호(2013)는 부산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신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

하였고, 이는 주민자치가 민주적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

표적인 초기 연구로 평가된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제도 자체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주

민참여 경험, 공동체 의식 등을 주요 변수로 다루었다. 종합해 보면, 2010년대의 연구는 주로 

정성적 접근과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제도적 실험’의 관점에서 해석한 점이 특징이

다. 즉, 주민자치를 지방분권의 실천 도구로 보면서도, 행정의 통제와 주민자율성 간의 긴장

을 핵심 분석 축으로 설정하였다.

2020년대 이후,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개념적･이

론적 심화와 인식조사 기반 연구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먼저, 개념적･이론적 심화를 시도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김현(2024)은 주민자치 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추적하며 ‘행

정참여형 주민자치’에서 ‘직접･참여민주주의형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논증하였고, 홍성우

(2022)는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Mahoney & Thelen)을 적용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자치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갈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경미 

외(2025)는 2006~2024년의 논문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 연구가 법제･정책 중

심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인식조사 기반 연구의 고도화 사례로 설명될 수 있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

정인(2022)은 전국 단위 데이터를 활용한 다층회귀분석을 통해 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을 주민

참여 및 공동체의식, 자원역량, 정치이념, 행정수요, 지방자치단체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고, 김동철･김대건(2021)과 박광표 외(2020)는 구조방정식모형(SEM)과 현장 참여관

찰을 결합하여 참여･공동체 의식･사회적 자본 간 매개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 중 김정인

(2022)의 연구는 지역단위의 분석에 있어 선도적인 연구로, 주민참여를 기초자치단체장 투표

율로, 공동체의식을 “지역삶의 질 실태조사의 사회적 지지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자원역량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정치이념은 단체장의 정치성향과 지방의회의 진보성향의원비율로 

측정하였다. 또한 행정수요는 인구와 면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은 도시-농촌 여부, 수도권-

비수도권 여부로 특정하였다. 

종합하면, 주민자치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2010년대)는 제

도설계 및 법제화방안이 주를 이루었으며, 시범사례연구를 통한 성공요인 분석이 시작되는 

제도도입 초기의 연구라 할 수 있다. 2세대(2020년대)는 개념적･이론적 심화연구와 인식조사 

기반의 연구가 고도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세대의 연구 역시 표본 대표성

의 한계, 인식데이터 기반의 연구로서의 한계 등이 존재한다. 특히 김정인(2022)의 연구는 지

역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한 선도적인 연구이지만, 인식조사결과와 지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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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혼합되어 사용되었고, 변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지역통계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취약한 이유는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설치되는데 비해,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통계데이터는 대체로 읍･면･동 단위의 취합

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주민자치회 설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와 한계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는 단순히 제도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

치단체의 행･재정적 역량, 지역사회의 정치･사회적 환경, 주민참여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상

호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제도화가 「지방자치법」의 직접 규율이 아닌 하위 조례 

체계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제도 수용성은 단순히 법･제도의 존재 여

부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제도 채택과 확산은 정치적 리더십, 행･재정적 역량,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Pressman & Wildavsky, 1973; 

Berry & Berry, 1990; 김정인, 2022). 기존 연구들은 주민자치회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지역사회의 인구･사회적 역량,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역량, 정치적 리더십 등 다차

원 적으로 제시해 왔다(김정인, 2022; 최인수 외, 2024). 

첫째, 지역사회의 인구･사회적 역량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작동가능성을 좌우하는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 최인수 외(2024)의 전국 단위 조사에 따르면, 시범실시 지역의 평균 인구

와 세대수는 미실시 지역보다 현저히 높았다. 일정 규모의 인구 기반은 회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 행정협력 인력, 조직 운영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읍･

면 단위 농촌지역은 고령화, 청년층 유출, 위원 수급 곤란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주민자치

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인구･사회구조의 불균형은 주민자치회 설치의 지역 간 

편차를 심화시키는 대표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관해 Putnam(1993)은 인구 구조, 고령

화 수준, 경제활동 인구 비중, 도시화 정도 등은 주민 참여 기반의 형성과 직결되며, 이는 주

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사회적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둘째, 재정 및 행정역량 요인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기반 조건이다. 행

정 조직의 수행 능력과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예

산･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구조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Oates, 1999; 김영수, 

2016).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자립도와 같은 지표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참여제도를 도입･유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여력을 대리적으로 보여주는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김정인, 2022). 

그러나 흥미롭게도 김정인(2022)의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주민자치회 설치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의 상관관계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재정･행정 인프라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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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일수록 기존 행정체계만으로도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민자치회 설치

를 효율성 측면에서 불필요하게 인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은 국가의 시범사업 및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결정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앙정부･

광역단위 재정사업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의 방향성

은 행정문화, 조직 개방성, 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적 리더십은 주민자치회와 같은 주민조직의 제도채택여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된다. 주민자치회 설치의 핵심 추진 동력이다. 단체장의 정책적 관심

과 우선순위는 행정 조직의 자원 배분과 정책 실행 의지를 결정하며, 이는 제도의 실제 도입 

여부로 연결될 수 있다(Mintrom & Norman, 2009; 김정인, 2022). 특히 주민자치회는 법

적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적 제도라는 점에서,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와 문제 인식이 제도 채

택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최인수 외, 2024). 반면 지방의회의 성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주민자치회 도입 결정이 주로 단체장 중심의 행정 리더십 구조

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김정인, 2022). 

넷째, 제도적･환경적 요인 역시 중요하게 작용한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광역자치단

체의 추진 계획, 시범지역 확대정책은 일종의 ‘정책 확산효과(diffusion effect)’를 발생시킨

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대 초반 광역자치단체장이 전면 도입 계

획을 발표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연쇄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확산 양상이 나타났다(행

정안전부, 2019; 인천투데이, 2020). 이는 중앙･광역 레벨의 제도적 압력과 인접 지역의 정

책 모방이 제도 도입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주민참여 경험, 공동체 신뢰, 사회적 자본 수준이 거론된다. 주

민참여예산제, 주민투표, 마을공동체 사업 등 기존의 참여 경험이 축적된 지역일수록 주민자

치회에 대한 조직적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다. 공동체적 연대가 강한 지역은 제도 운영에 필요

한 신뢰 기반이 확보되어 있어 도입 과정의 갈등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이러한 논

의 대부분이 정성적 사례 연구에 머물고 있어, 사회심리적 변수와 제도 도입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는 인구･사회적 역량, 재정･행정역량, 정치적 리더십 등 다양

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들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지에 대

한 인과적 구조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정인(2022)의 선행연구는 주민자치회의 형성요인에 관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는 강점을 지니지만, ‘공동체의식’을 지역단위

로 측정하기 위해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시도를 하였고, 주민참여는 ‘기초

자치단체장 투표율’을 채택하여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의 선택은 이론과의 정합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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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한 시도였지만, 변수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인(2022)의 연구는 주민자치회 설치의 영향요인에 대한 초기의 선

행연구고려 다음과 같은 측면의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주민자치회 도입비율(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읍･면･동 수 중 주민자치회 도입 읍･면･동 수)을 종속변수로 채택하면서 지역단위의 특

성을 분석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서 지방선거

의 투표율, 재정자립도, 단체장의 진보성향이 나타났지만,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주민자치회 

도입비율이 음의 관계를 보이고(-), 공동체의식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주

재원이 낮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설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 이론적인 논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분석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단체장의 진보성향여부가 영향을 미친다

는 분석(+)은 시･도별 도입비율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읍･면･동

별 제도 도입시점이 상이한 지역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의 영향도 있어, 기초자치단체장의 

성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 한계는 존재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최인수 외(2024)의 연구는 공동체의식과 참여수준 

등과 같은 비교적 주관적인 인식이 포함되어야 하는 지표보다는 지역의 특성(인구, 고령화비

율, 도시화수준 등)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

나 인과분석의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두가지의 초기 선행연구의 한

계를 극복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미설치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단계의 통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1단계, 주민자치회 미설치지역(0%)과 주민자치회 설치지역(100%) 간 인

구･사회적 특성 및 재정역량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독립표본 t검정). 이때 비교변수

로는 고령화비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가구비율, 도시화율,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선행

연구에서 검토된 변수들을 채택하였다. 

2단계, 주민자치회 설치비율과 지역의 인구･사회적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모델1). 종속변수인 주민자치회 운영율은 김정인(2022)의 연구에서 활용

된 조작적 정의를 활용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 전체 읍･면･동 수 대비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



주민자치회 미설치지역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377

인 읍･면･동 수의 비율로 산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고령화비율(65세 이상 인구 비율), 경

제활동인구 비율(15세 이상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 1인가구 비율, 도시화율, 재정자

립도, 인구밀도를 포함하였다.

3단계,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 ‘단체장의 의지’가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단체

장의 의지를 더미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모델2). 단체장의 

의지는 공약, 지방자치단체 공식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 또는 확산

에 대한 명시적 정책 의사 표명이 확인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인구･사회적 조건하에서도 단체장의 의지 유무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률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1> 단계별 분석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 분석방법: 독립표본 t검정 
- 비교집단: 설치율 100% 지역 

& 설치율 0% 지역
- 비교기준: 고령화비율, 경제활

동인구비율, 1인가구비율, 도

시화율,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 분석방법: 다중회귀분석 
- 독립변수: 고령화비율, 경제활

동 인구비율, 1인가구비율, 도
시화율,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 종속변수: 주민자치회 설치비율

- 분석방법: 더미변수를 설정한 

다중회귀분석  
- 독립변수: 단체장 의지(더미), 고

령화 비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가구비율, 도시화율, 인구밀
도, 재정자립도  

- 종속변수: 주민자치회 설치비율

출처: 저자 작성

2. 변수선정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해, 주민자치회 미설치지역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

통계데이터를 중심으로 인구･사회적 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주

민참여’와 ‘공동체의식’은 중요한 요인이지만, 데이터의 속성이 다르고 대표성 있는 지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될 경우 오히려 전체 모형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장의 진보성향여부는 김정인(2022)의 연구를 통해 중요한 변수로 검토되었으나, 

제7차 표준조례 제정 후의 주민자치회 확산경향 등을 검토할 때 이와 일치되지 않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오히려 ‘단체장이 공약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민자치

회 활성화 및 확산 의지를 명백하게 표명하였는지 여부’를 ‘단체장의 의지’로 명명하여 주요 

변수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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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산식 

주민자치회운영율

1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읍･면･동의 비율 

[산식] 
지역 내 주민자치회 운영 수

×100
지역 내 읍･면･동 수

독립변수 산식 

고령화비율(%)

1개 기초자치단체 내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산식]
지역 내 65세 이상 인구 수

×100
지역 내 총 인구 수

경제활동인구
비율(%)

1개 기초자치단체 내 15세 이상 인구 대비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비율 

[산식]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100
지역 내 15세 이상 인구 수

핵가구(1인가구) 
비율(%)

1개 기초자치단체 내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수의 비율 

[산식]
지역 내 1인 가구 수

×100
지역 내 전체 가구 수

도시화율(%)

1개 기초자치단체 내 총 인구 대비 도시지역 인구의 비율 

[산식]
지역 내 도시 지역 인구 수

×100
지역 내 총 인구 수

재정자립도(%)

1개 기초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자체수입에 대한 비율 

[산식] 
자체수입

×100
예산액

인구밀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면적 대비 인구 수 

[산식] 
지역 내 인구 수

해당 지역의 면적

단체장의 의지

(더미변수)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단체장의 의지

- 공약･언론보도 등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확산을 선언하였는지 여부 

<표 3> 주요 변수와 산식

출처: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김정인(2022)의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된 도시여부와 수

도권여부 등은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동일 선행연구에서 지역의 재정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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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변수 중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토된 재정자립도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주민자치회 미설치지역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변

수는 고령화비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가구비율, 도시화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 인구･

사회적 특징과 지역의 재정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체장의 

의지를 변수로 추가한 별도의 모형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는 김정인

(2022)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읍면동 수 중 주

민자치회를 설치한 읍면동 비율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 미설치지역의 특성을 규명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주민자치회가 전면 설치된 

지역(운영률 100%)과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운영률 0%) 간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의 차

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운영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고 고령화비율, 경제활동인구비율, 핵가구(1인가구)비율, 도시화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모형 1). 마지막으로 공약･언론보도 등을 기준

으로 구성한 단체장의 의지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정책결정 요인의 추가 설명력 및 영향 여부

를 검증하였다(모형 2). 연구 모형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주민자치회 운영률 결정요인에 대한 단계적 연구모형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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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민자치회 미설치 지역 특징 분석 결과

1. 주민자치회 설치(100%)-미설치(0%) 지역 특징 비교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에 따라 지역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주민자치회가 모든 읍･면･동에 설치된 지역(운영률 100%)과 주민자치회가 전혀 설치되

지 않은 지역(운영률 0%)을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변수를 

중심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재정자립도 비율의 경우, 주민자치회 설치 지역과 미설치 지역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 = 2.756, p < .01). 이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지역이 그렇

지 않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핵가구(1인 가구) 비율은 설치 여부에 따라 차이가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경제활동인구 비율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t = -3.180, p < .01),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고령화 비율 역시 설치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t = -5.004, p < .001), 

미설치 지역의 고령화 수준이 설치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화율 또한 두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설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도시화 수준을 보였다(t = 3.332, p < .01). 이는 주민자치회 설치가 비교적 도시적 여건

이 갖추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구밀도의 경우에도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t = 3.988, p < .001), 주민자치회 설치 지

역이 미설치 지역보다 인구가 더 밀집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설치 지역에 비해 고령화 수

준이 높고, 경제활동인구 비율과 도시화율, 인구밀도,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가 단순히 제도의 도입 여부에 국한된 문

제가 아니라, 지역이 지닌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

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에 따른 지역 특성 비교 결과는 <표 4>에 제

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 비율, 경제활동인구 비율, 고령화 비율, 도시화율, 인구밀도

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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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치 100% (N=70) 미설치 0% (N=86)

F t p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재정자립도 

비율
0.20 0.10 0.15 0.10 0.106 2.76 .007**

1인가구비율 0.37 0.06 0.38 0.05 3.448 -1.82 .070

경제활동인구 
비율

0.09 0.01 0.09 0.02 9.620 -3.18 .002**

고령화 비율 0.22 0.08 0.29 0.09 2.244 -5.00 .000***

도시화율 0.85 0.22 0.72 0.24 3.899 3.33 .001**

인구밀도 0.01 0.01 0.00 0.00 33.967 3.99 .000***

주1: * p<0.05, ** p<0.01, *** p<0.001
주2: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에 따라 필요 시 Welch의 t-검정 결과를 적용함.

출처: 저자 작성

<표 4>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에 따른 지역 특성 비교(독립표본 t-검정 결과)

2. (모형1)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비율분석 

주민자치회 설치비율과 지역 특성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은 재정

자립도비율(r = .234, p < .01), 도시화율(r = .539, p < .01), 인구밀도(r = .539, p < .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재정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도시화 

및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은 경제활동인구비율(r = −.482, p < .01)과 고령화비율(r = −.405, p 

< .01)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이나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편, 1인 가

구 비율과 주민자치회 설치비율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비율과 고령화비율(r = .886, p < .01), 경제

활동인구비율과 도시화율(r = −.866, p < .01), 고령화비율과 도시화율(r = −.820, p < .01)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지역 특성 변수들이 유사한 

인구･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변수 간 다중공선성 가능

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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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① 

주민자치회 

설치비율

②

재정자립도

비율

③

1인 가구 

비율

④

경제활동

인구비율

⑤

고령화비율

⑥ 

도시화율

⑦

인구밀도

① 주민자치회 설치

비율
1

② 재정자립도비율 .234** 1

③ 1인 가구 비율 .027 −.446** 1

④ 경제활동인구비율 −.482** −.577** .442** 1

⑤ 고령화 비율 −.405** −.741** .488** .886** 1

⑥ 도시화율 .539** .525** −.322** −.866** −.820** 1

⑦ 인구밀도 .539** .234** .027 −.482** −.405** .539** 1

주1: p < .01 (양측). 표에는 Pearson 상관계수를 제시함.

주2: 표본 수(N)는 228개 기초자치단체임.
출처: 저자 작성

<표 5> 주민자치회 설치비율과 지역 특성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모형 1)

지역 특성이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

치회 설치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재정자립도 비율, 1인 가구 비율, 경제활동인구 비율, 

고령화 비율, 도시화율, 인구밀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모형 1).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1.595, p < .001), 수정

된 결정계수(adjusted R²)는 .19로 확인되어 본 모형이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의 변동을 일정 

수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B β t VIF

상수 0.43 - 0.92 -

재정자립도 비율 -0.82 -.18* -2.00 2.39

1인가구비율 -56.90 -0.07 -0.90 1.49

경제활동인구 비율 16.52 .61*** 3.95 6.71

고령화 비율 -4.90 -.99*** -5.89 7.90

도시화율 -0.25 -.14 -1.08 4.66

인구밀도 20.55 27*** 3.73 1.43

R²(adjusted R²) .21(.19)

F(df) F = 11.595*** (df = 5, 222)

Durbin-Watson .331

주1: * p<0.05, ** p<0.01, *** p<0.001
주2: β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의미함.
주3: 종속변수는 비율형 연속변수로, 해석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함.

출처: 저자 작성

<표 6> 지역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비율 결정요인 분석(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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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인구밀도(β = .27, p < .001)와 경제활동인구 비율(β = 

.61, p < .001)은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된 지역이거나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자치회 

설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고령화 비율은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강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β = –.99, p < .001),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자치회 설치가 구조적으로 제약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비율은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 = 

–.18, p < .05), 그 영향력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도시화율과 

1인 가구 비율은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비율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다

른 지역 특성 변수를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변수들이 주민자치회 설치비율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갖기 보다는, 인구밀도나 고령화 

수준과 같은 다른 지역 구조적 요인과의 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결과 간에 일부 차이가 나타난 것은, 상관분석이 변수 

간 이변량 관계를 반영하는 반면, 회귀분석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의 독립적인 영향을 

검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비율, 고령화 비율, 도시화율 간에는 상관관계 분석에

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회귀모형 내에서는 변수 간 설명력이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귀분석 결과는 개별 변수의 독립적 효과보다는 

지역 특성 전반의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0과 100 사이의 비율형 연속변수로서,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함

에 따라 모형 적합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지역 특성 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 방향과 설명 구조를 비교･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널

리 활용되어 온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모형의 결과는 계수의 절대적 크기

보다는 변수 간 영향의 방향성과 상대적 중요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분석 

결과는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의 결정 요인을 탐색적으로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후 정

책적 요인을 포함한 확장 모형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모형2) 단체장 의지에 따른 차이 분석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를 포함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은 단체장의 의지

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172, p < .01). 이는 단체장이 주민자치회 활성화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지역일수록 설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단체장의 의지는 인구밀도(r = .217, p < .01) 및 도시화율(r = .192, p < .01)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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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고령화비율(r = −.295, p < .01) 및 경제활동인구비율(r = −.224, p < .01)

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정책적 의지가 특정 지역의 인구･사회 구조와 결합되어 나타

나는 양상을 시사한다. 한편 경제활동인구비율, 고령화비율, 도시화율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

관관계가 확인되어,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고려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에 

단체장 의지를 포함한 더미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지역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단체

장 의지의 독립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앞선 모형 1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 특성 변수에 더해 단체장의 정책

적 의지를 반영한 더미변수를 추가한 확장된 회귀모형(모형 2)을 설정하였다. 이는 주민자치

회 설치가 지역의 구조적 여건뿐 아니라 정책 결정 주체의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분석 결과, 모형 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52.888, p 

< .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²)는 .58로 확인되어 모형 1에 비해 설명력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를 포함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대

한 설명력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단체장의 의지 더미변수는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변수로 확인되었으며(β = .66, p < .001), 이는 다른 지역 

특성 변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단체장이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확산 의지를 정책적으로 명시

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주민자치회 설치가 제도적･행정적 여건뿐 아니라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과 우선순

위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변수
주민자치회 

설치비율

재정자립도

비율

1인 가구 

비율

경제활동인

구비율

고령화

비율

도시화율 인구밀도 단체장의 

의지

주민자치회 설치 비율 1

재정자립도비율 .234** 1

1인 가구 비율 .027 −.446** 1

경제활동인구비율 −.482** −.577** .442** 1

고령화비율 −.405** −.741** .488** .886** 1

도시화율 .539** .525** −.322** −.866** −.820** 1

인구밀도 .539** .234** .027 −.482** −.405** .539** 1

단체장의 의지 .172** .172** −.134* −.224** −.295** .192** .217** 1

주1: 표에는 Pearson 상관계수를 제시함.

주2: 단체장의 의지는 ‘의지 없음(0)’, ‘의지 있음(1)’으로 코딩된 더미변수임.
주3: ** p < .01, * p < .05 (양측)
주4: 표본 수(N)는 228개 기초자치단체임.

출처: 저자 작성

<표 7> 단체장 의지를 포함한 지역 특성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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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변수 중에서는 인구밀도(β = .14, p < .01)와 경제활동인구비율(β = .48, p < 

.001)이 단체장의 의지를 통제한 이후에도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밀집되고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자

치회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조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모형 1에서 유

의하게 나타났던 재정자립도비율의 영향은 모형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

데, 이는 재정 여건 자체의 효과가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변수와 일정 부분 중첩되면서 독립

적인 설명력이 약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령화비율은 모형 2에서도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β = –.53, p < .001),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자치회 설치가 구조

적으로 제약받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가 존재하더라도 

인구 구조적 제약이 주민자치회 확산에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도

시화비율과 1인 가구 비율은 계수의 방향성은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이

르지 못하였다. 이는 상관분석에서 해당 변수들 간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된 것과 다

른데, 이는 상관분석에서는 각 변수가 주민자치회 설치비율과 개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경제활동인구비율, 고령화비율, 도시화율이 모두 지역의 도시성 및 

인구 구조라는 유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서로 중복된 설명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 결

과, 다른 변수를 동시에 통제한 회귀모형에서는 일부 변수의 독립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분

리되지 않아 유의성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공선성 지표(VIF)는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본 모형은 개별 계수의 해석보다는 변수 간 영향 방향과 상대적 중요도를 중

심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0과 100 사이의 비율형 연속변수로서 이론적으로는 베타 회귀

와 같은 대안적 모형의 적용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의 방향성과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선형회

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 2의 Durbin–Watson 통계량은 모형 1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

된 값을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잔차의 자기상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회귀분석 결과는 계수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변수 간 영향의 방향성

과 상대적 중요도를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은 지역의 

객관적 여건뿐 아니라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가 결합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자치회 확산을 단순한 지역 구조의 산물로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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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β t VIF

상수 - - - -

단체장의 의지(더미) 0.61 .66*** 14.35 1.15

재정자립도 비율 -0.38 -.09 -1.27 2.42

1인가구비율 -32.67 -.04 -0.72 1.49

경제활동인구 비율 13.02 .48*** 4.30 6.75

고령화 비율 2.63 -.53*** -4.25 8.44

도시화율 0.02 .01 -0.13 4.72

인구밀도 10.86 .14** 2.70 1.48

R²(adjusted R²) .59(.58)

F(df) F = 52.888*** (df = 6, 221)

Durbin-Watson .230

주1: * p<0.05, ** p<0.01, *** p<0.001

주2: 단체장의 의지 더미변수는 ‘의지 없음(0)’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함.
주3: 종속변수는 비율형 연속변수로, 선형회귀모형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함.
출처: 저자 작성

<표 8> 지역 특성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비율 결정요인 분석(모형 2)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 미설치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지역단위의 통계데

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위해,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가구비율, 도시화율, 재정자

립도, 인구밀도 등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인구･사회적 요인과 재정역량, 단체장의 의지 등의 영

향요인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미설치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상대적 영향력을 도출했다.

분석결과 주민자치회 미설치지역은 100% 설치 지역에 비해 고령화 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인

구 비율과 도시화율, 인구밀도,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가 단순히 제도의 도입 여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지닌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구밀도(β = .27, p < 

.001)와 경제활동인구 비율(β = .61, p < .001)은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된 지역이거나 경제활동 인구 비

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자치회 설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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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령화 비율은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강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

며(β = –.99, p < .001),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자치회 설치 수준이 낮은 경향

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비율은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모형 2의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²)는 .58로 확인되어, 모형 1에 비해 설명

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장의 의지’를 포함한 모형이 주민자치회 설치

비율에 대한 설명력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지역 특성 변수 중

에서는 인구밀도(β = .14, p < .01)와 경제활동인구비율(β = .48, p < .001)이 단체장의 의

지를 통제한 이후에도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인구가 밀집되고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자치회 설치가 상대적

으로 용이한 구조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화비율은 모형 2에서도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β = –.53, p < .001),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자치회 설치가 어렵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형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재정자립도비율의 영향은 모형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형 1에서도 다소 제한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타당한 결과로 판단된다. 모

형 2의 분석결과는 단체장의 의지가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가 존재하더라도 인구 구조적 제약이 주민자치회 확산에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지난 제7차 표준조례안이 주민자치회의 위원구성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등 주민자치의 상징적인 규정을 제외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주

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위원회 성립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성과를 이룬 성과도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례에 따르

면 매우 고도화된 수준의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우수 주민자치회가 있는 반면, 주민자치회 구

성 그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회 관련 법

제화에 있어 규정을 매우 유연하게 기술하는 것이 미설치지역의 주민자치회 도입의 문을 열

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법령상 지나치게 구체적인 규정을 기술하여 지

역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적 원칙을 제시하고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

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역

의 인구 구조와 생활권 여건을 반영해 자치역량을 견인하는 역할과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고령화 수준이 높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현행 주민자치회 운영 기준은 위원 수급과 지속적 참여 확보 측면에서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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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우 주민자치의 가치지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위원 정수 기준의 탄력적 적용, 권역 단위 또는 연합형 주민자치회 운영, 온라인･비대면 

참여 방식의 제도적 허용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주민참여예산 등 지역 내의 다양한 주민조직과 함께 연

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를 위한 사업･시설운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회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설계와 더불어 정책 추진 체계의 정

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단체장의 의지는 주민자치회 설치 

비율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자치회 확산이 주민 역량이나 지역 

조건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서

는 단체장이 재난안전, 보건복지 등 현장밀착형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수립시 주민자

치회와의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국의 주민자치회 설치비율에 관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그 원인을 통계

적 기법을 통해 분석해 본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되는 방법론적인 장점을 지닌다. 그

러나 이 분석결과에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초기의 탐색적 연구를 바탕으

로 향후 인식조사 등을 결합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통계

적으로 검증된 모형의 설명력을 개선하기 위해, 선행연구 등에서 검토된 지리적 인접성, 주민

의 공동체의식 또는 자치의식 수준 등 다양한 변수가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식조사, 심층면담, 사례조사 등이 단계적으로 결합되어 분석됨으로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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